
2024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
중소기업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여성기업 증빙방법

ㄴ

□ 중소기업, 소상공인

   o 포털사이트(ex-네이버, 다음 등)에 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’ 검색

   o 사이트(http://sminfo.mss.go.kr/) 접속 후 화면 상단 왼쪽에서 세 번째 탭

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-확인서 출력 / 수정”에서 진행

   o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문의처 : 02-3215-2674

※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소상공인으로 기재되어 출력됨

□ (예비) 사회적기업

   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‘사회적기업인증서’ 사본 제출

   o 사회적기업인증 담당 문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(T.031-697-7721~9)

□ 여성기업

   o 포털사이트(네이버, 다음 등)를 통해 ‘중소벤처24’ 접속 후, 증명서 발급→

여성기업확인서 발급 

   o 여성기업확인서 담당 문의처 : 02-2038-8953


